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3513 18 12.5 15 11 56.5 1 1.79% 56
541984 16.5 13.5 12.5 12.5 55 2 3.57%
544709 17.5 11 13.5 12 54 3 5.36%
542033 16 13.5 14 9.5 53 4 7.14%
541738 14 13 14 11.5 52.5 5 8.93%
541733 12.5 12 14.5 12 51 6 10.71%
544348 14.5 11.5 15 10 51 6 10.71%
542464 12.5 11.5 15.5 11 50.5 8 14.29%
544055 15 12 12.5 11 50.5 8 14.29%
544678 10 12 15 13.5 50.5 8 14.29%
542706 15.5 13.5 12 9 50 11 19.64%
544817 17 12 13 8 50 11 19.64%
541776 14 9.5 16 10 49.5 13 23.21%
542812 14.5 10 14.5 10.5 49.5 13 23.21%
544517 15 10.5 11.5 12.5 49.5 13 23.21%
544813 14.5 10.5 14.5 10 49.5 13 23.21%
542521 12.5 10 14 12.5 49 17 30.36%
542615 12 12.5 13.5 11 49 17 30.36%
544656 16 9 13 10.5 48.5 19 33.93%
542690 16.5 9.5 13.5 8.5 48 20 35.71%
543347 14.5 12.5 13 8 48 20 35.71%
544722 12 12 11 13 48 20 35.71%
535464 17.5 9.5 11 9.5 47.5 23 41.07%
542789 17 8 13 9.5 47.5 23 41.07%
542660 11 11.5 13 11.5 47 25 44.64%
535161 15.5 11 13 7.5 47 25 44.64%
544542 16.5 9 15 6.5 47 25 44.64%
542140 15 11 10 10.5 46.5 28 50.00%
542424 13.5 13.5 9.5 10 46.5 28 50.00%
544835 16 8.5 11.5 10 46 30 53.57%
541764 14 10.5 14 7 45.5 31 55.36%
541184 14 9.5 12 10 45.5 31 55.36%
543546 13 11.5 13.5 7.5 45.5 31 55.36%
544689 14 10 9 12 45 34 60.71%
535647 15 7.5 11 10.5 44 35 62.50%
543675 12 11 9.5 11.5 44 35 62.50%
544535 11 10 12.5 10.5 44 35 62.50%
544814 11.5 10 14 8.5 44 35 62.50%
535218 15.5 13 15 0 43.5 39 69.64%
544469 15 9.5 11.5 7.5 43.5 39 69.64%
542951 11.5 6 15 10 42.5 41 73.21%
543322 11 8.5 12.5 10 42 42 75.00%
535192 12.5 9.5 9.5 10 41.5 43 76.79%
541787 14 8.5 10.5 8 41 44 78.57%
544295 14 11 10 6 41 44 78.57%
542650 9 11 13.5 7 40.5 46 82.14%
543817 15.5 0 12.5 12 40 47 83.93%
542787 10 8.5 12 9 39.5 48 85.71%
542512 17.5 9.5 11.5 0 38.5 49 87.50%
541899 14.5 10.5 0 13 38 50 89.29%
541783 11 9 10.5 7 37.5 51 91.07%
535325 13.5 11 10 2.5 37 52 92.86%
535257 15.5 9 9.5 2 36 53 94.64%
542824 14 10 10.5 0 34.5 54 96.43%

김선화 / 5월+6월 / 실전 GS / 2회



535255 12 8.5 9.5 4 34 55 98.21%
541740 11.5 7 13.5 0 32 56 100.00%



김선화/5월/실전GS/2회/1번

채점자

유화정

1. 설문 1 

  게임 저작물과 관련된 특유 논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게임저작물의 의의와 창작성 판단방법 판례 대신에 일반 저작물의 의의와 창작

성 판단 판례만을 작성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게임 저작물은 별도 판례가 존재

하기 때문에, 해당 논점이 출제되면 해당 판례를 꼭 적어주시길 추천 드립니다. 

  배점이 9점으로 크게 출제되었는데, 게임 저작물 관련 판례 외에도 배점을 채우

기 위해 저작물의 의의·저작물성에 대한 판단방법 등의 일반 법리 서술이 필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볍게 적어주시고, 게임의 의의·구성요소·게임의 저작

물성 판단방법 판례를 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에서 이 사건 게

임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매우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점을 활용해서 사안 포섭을 자세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 관련 판례를 통해 이 사건 게임의 

창작성을 판단해주신 후, 마지막 설문의 해결에서“이 사건 게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고 창작성이 있는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주신 

답안지가 인상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안 해결 시에는 강사님 답안처럼 (창작성 인정 → 따라서, 저작물성 인정) 식

으로 별도 목차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 설문 2

  영상화 허락과 관련된 특유 논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영상화 허락(제99조)과 이용 허락(제46조)을 헷갈려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영상화 허락에 대한 별도 조문이 있는 만큼 꼭 영상화 관련 조문을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화 허락 시 배경 음악 삽입에 대한 별도 판례가 있는 만큼 해당 판례

도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이용 허락과 연계해 이용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판례를 적어주시거나, 제99조는 잘 적으셨음에도 이용 계약 판례를 적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 결론을 틀린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2. 설문 3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에서 고의 및 침해 사실이 전제로 주어졌는데, 그 전제를 보지 못하고 고의 

여부나 침해 여부 등을 길게 포섭해주신 분들의 답안은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습

니다. 문제를 꼭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지만,‘일반적인 금액’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누락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일반적인 금액에 대해 설시하고 있는 만큼, 해

당 판례 없이 금액을 포섭한 답안은 답이 맞았더라도 조금 감점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125조의2 1항만 언급하며“이게 가장 많이 청구할 수 

있다”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답안보다는, 한 번 더 제125조 1항, 제125조 2항, 

제125조의2 1항의 금액을 비교해주고 결론을 내려주신 답안이 인상이 더 좋았습

니다.

  종합평은 3, 4번 채점평 이후에 연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2회/2번

채점자

조은석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1

법 제2조 제7호(공중송신) 의의 서술 1

9

법 제2조 제8호(방송) 의의 서술 1

법 제2조 제10호(전송) 의의 서술 1

법 제2조 제11호(디지털음성송신) 의의 서술 1

수신의 동시성(이시성), 쌍방향성(일방향성), 주문성(실시간성) 검토 0.5

방송 - 수신의 동시성, 일방향성, 실시간성 서술(각 0.5점) 1.5

전송 - 수신의 이시성, 쌍방향성, 주문성 서술(각 0.5점) 1.5

디음송 - 수신의 동시성, 쌍방향성, 실시간성 서술(각 0.5점) 1.5

2

재산권

재산권 관련 권리 행사 언급 

(법 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26조, 제136조 1항)
1

6

저작권자 공중송신권 가짐을 언급(법 제18조) 1

실연자
방송권(법 제73조), 전송권(법 제74조)만을 

가짐을 언급
1

음반제작자 전송권(법 제81조)만을 가짐을 언급 1

보상금

청구권

실연자 법 제75조, 제76조 언급 1

음반제작자 법 제82조, 제83조 언급 1

< 채점기준 >

1. 전반적인 총평

  판례 없이 법조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서술의 근거가 법조문인 경우 반드시 조문번호를 병기해주세요!



2. 설문별 채점평

  (1) 설문 1

  저작권법의 매력이 잘 드러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송신, 방송, 전송, 디음

송의 의의를 법전에서 찾아 그대로 적으시면 점수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모두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 1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2) 설문 2

  설문 2에서는 관련 있는 법조문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서술하였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단순히 관련 있는 법조문의 나열로 설문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설문에서는 구별 실익을 물어보았으므로, 마지막 목차에서‘저작인접권자의 권리

행사 측면(재산권인지 보상금청구권인지)에서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을 구분할 실

익이 있다.’라고 설문이 물어보는 바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서

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결

  2회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GS수업 기간도 파이팅입니다!!



김선화/5월/실전GS/2회/3번

채점자

유화정

1. 설문 1 

  낯선 주제인 저작권위원회에 관한 문제라 문제를 처음 읽으셨을 때에는 다소 

당황하실 수도 있으나, 결국 조문을 빠르게 찾아서 바르면 되는 문제라 실질적인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내에 침착하게 풀어

내는 연습용으로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 설문 2

  반려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형식

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기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서체 도안의 경우 반려처분이 부적법함을 판례를 

근거로 잘 포섭하여 판단하셨으나, 이 사건 디자인의 경우 결론을 많이 틀리셨습

니다.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이 문제에 주어져 출

제의도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체도안과 달리 

“디자인”은 그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있기에, 저작물성 자체를 직접 부정해버리신 분들의 인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체적 

요건이라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잘 학습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설문 3에서 반려처분이 부적법한 경우의 신청인의 대처방식을 물었음

을 통해 설문 2에서 반려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캐치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경험상 큰 문제 내에서 소 설문들이 독립적이라고 직접적으

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다음 설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먼저 판단하

게 하는 식의 출제 방식이 많이 사용되므로, 문제의 결론을 어떻게 내야할지 헷갈

리는 경우 전후의 소 설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만, 명확하게 답을 알겠는데도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

까지는 절대 없고, 어디까지나 헷갈리실 때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설문 3

 

  이 설문에서는 반려처분이 부적법한 경우에 신청인의 불복방식과 위원회의 의

무에 대해 서술하는 단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정

확히 조문내용을 찾아서 작성해주셨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2회/4번

채점자

유화정

  이 문제는 소 설문이 많이 쪼개져 있고 한 문제 내에서도 물어보는 내용이 자잘

하게 많아서 마지막 문제의 시간 압박적인 상황상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웠습니다. 

1. 설문 1 

  어렵지 않은 논점이었고, 연극저작물이라는 것만 잘 캐치하셨다면 충분히 잘 푸

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2. 설문 2

  이 문제 역시 甲이 실제 저작권자이고 추정 규정에 의해 실연자 丙이 저작권자

로 추정됨을 대부분 다 잘 구별하여 작성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3. 설문 3

  꽤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 연습실과 사내 연습실에서 각각 

춘 춤이 공연권을 각각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로 구별해서 판단해주셨어야 누락 

없이 점수를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문장에 두 사건이 함께 서술되어 있어서 

구별해서 따로 따로 판단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각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개인 연습실에서는 공중이 없어서 애초에 공연 자

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내 연습실에서의 침해여부 판단 시 공연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디렉터 등을 불특정 다수로 보아 공연이 성립되었으나 

제29조 제1항에 의해 제한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연권이 제한되어 침해가 성립되

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4. 설문 4

  이 문제에서도 적은 배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꼼꼼히 검토하셨어야 해

서 마지막 문제 특성상 시간압박 속에서 완벽히 풀어내기 까다로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작권자인 甲과 乙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실연자 丙에게

도 이용허락을 받거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애초에 방송 송출과 복제에 대해“이용허락”을 받고 하거나 또는 사전

허락을 받았던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 전반적인 총평 >

  안녕하세요, 2회차 1,3,4문 채점자 유화정입니다.

  실전 GS인 만큼 대부분 답안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논점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생소하고 낯선 판례가 있어 

답안 작성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실전 GS에서 나온 논점들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충 알고 있는 판례나 논점들도 그럴듯하게 서술

하면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꽤 나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판례 자체를 정확히 외

우기보다는 “아, 이런 논점이 있었지~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군~”정

도로 가볍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5~6월 기준).

  이번 GS에서 다룬 판례나 논점을 잘 정리하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해주시

고 네 문제 모두 시간 안에 풀어내주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실제 시험에

서 저작권법 패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LIM chan kyu
사각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유 화정




